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12]

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

제한기간(제66조제1항 관련)

등록취소의 사유
등록

제한기간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

경우
1년

2. 법, 영,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

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
1년

3.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

ㆍ채취한 경우
1년

4.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이나 그 제품이 아닌 어획물 등을 운반

한 경우
6개월

5.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처분이나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

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
6개월

6. 해상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매매한 경우 6개월

7. 「관세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

정된 사람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

경우

6개월

8.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,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, 법이나 법에

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

한 경우

5개월

9. 그 밖에 수산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5개월


